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
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가 정
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565743 판결)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A은행에 조직된 원고의 하부 지부입니다.  피고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탈퇴하는 결의

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하부 지부에 불과한 피고의 경우 독자적 단체교섭능력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탈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단순한 하부조직을 넘어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

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피고가 피고 규약에서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A은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규약에 의하

면 피고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피고 위원장이고, 피고는 2017년과 2020년에 사용자를 A은행, 노동조합 명칭을 피고로 하

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점, ③ 피고는 피고 자체의 규약을 통해 중앙집행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운영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지부, 지회라고 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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